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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설 사망재해 사례

3. 빌딩

방호선반 해체작업 중 추락

① 원인

□ 발생월일 : 2004, 5. 25 10 : 30분경

□ 소재지 : 부산시 해운 구

□ 시공사 : ○○산업(주)

□ 공사명 : ○○아크로텔 신축공사

□ 피재자 : 비계공, 49세

□ 사고유형 : 추락

□ 피해정도 : 사망

□ 아크로텔 현장에서 피재자가 방호선반 해체작업 중 몸의

중심을 잃고 추락(4.7m)하여 사망한 재해이다.

□ 공사규모 : 지하3층, 지상 27층

□ 공사금액 : 42,676백만원

② 재해발생 상황

당 현장은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7:20분경부터 피재자와

동료근로자가 현장 정문 주 출입구 상부 가설방호선반 해체

작업을 실시했다.

9:20분경부터는 알루미늄 유공발판으로 조립된 주차장 램프

상부(가로 12m 돌출길이 3.7m) 가설방호선반 해체작업을

방호선반 상부 바깥쪽부터 순차적으로 유공발판을 해체하

여 아래 동료작업자에게 내려주는 방법으로 작업 중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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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30분경 방호선반이 가로 6m 돌출길이 1.8m 가량 남았을

때 유공발판이 빠지지 않아 자세를 바꾸기 위해 일어서는

순간 방호선반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(4.7m)하여

사망한 재해이다.

③ 원인

- 추락방지 조치 불량

추락의 우려가 있는 가설방호선반 해체작업 시는 추락방지

를 위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작업장 하부에 조립, 설치하

거나 안전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 를 착용 후 작업해

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다.

④ 책

- 추락방지 조치 철저

높이 2m 이상 고소 작업장에서의 시설물 해체작업 시에는

하부에 전용작업발판을 설치한 다음 작업하거나, 상부 비계

또는 구조물에 안전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 를 걸고

작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.

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 코킹 작업 중 추락

① 원인

□ 발생월일 : 2004, 5. 25 10: 40분경

□ 소재지 : 서울시 구로구

□ 시공사 : ○○건설(주)

□ 공사명 : ○○밸리 신축공사

□ 피재자 : 코킹공, 39세

□ 사고유형 : 추락

□ 피해정도 : 사망

□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외부 마감재의 연결부에 코킹작

업을 하던 중 짧게 설치된 로프로 인하여 발판이 이탈되어

추락(15m)하여 사망한 재해이다.

□ 공사규모 : 지하3층, 지상 12층

□ 공사금액 : 27,374백만원

② 재해발생 상황

당 현장은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8:30분경부터 피재자등

을 포함한 근로자 9명이 건물 마감재의 연결부 코킹작업을

실시했다.

피재자는 달비계를 이용하여 코킹작업의 선행작업으로 외

부판넬의 보호 비닐쉬트(Sheet)를 벗기고 마감재의 연결부

에 충진재를 설치하는 중이었다.

10:40분경 건물 외부에서 작업을 실시하던 피재자가 사용하

던 달비계 로프는 옥상층으로부터 지상 4층 바닥 높이까지

만 설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달비계가 로프로부터 이탈

함으로써 추락(15m)하여 사망한 재해이다.

③ 원인

- 달비계 지지용 로프의 설치상태 불량

달비계 지지용 로프를 지상4층 바닥 슬래브 높이까지만 설

치한 상태로 작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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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추락방지용 수직구명줄 미설치

달비계 지지용 로프와는 별도로 추락에 비하여 안전 걸

이용 수질구명줄을 설치해야 하나 설치하지 않았다.

④ 책

- 달비계 지지용 로프 설치상태 확인 철저

달비계 지지용 로프가 지면까지 닿도록 충분한 길이로 설치

하고 로프의 이상 유무(꼬임이 끊어지는 등), 로프 결속부의

매듭상태, 로프를 지지하는 결속물의 이상유무(강도, 로프

의 이탈 가능성) 등을 작업 전에 확인한다. 

- 추락방지용 수직구명줄 설치

달비계 지지용 로프와는 별도로 안전 걸이용 수직구명줄

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 와 추락방지 를 착용하고 작

업한다.

백호우 뒤편으로 이동 중 후진하는 백호우에 협착

① 원인

□ 발생월일 : 2004, 5. 22 14: 30분경

□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

□ 시공사 : ○○건설(주)

□ 공사명 : ○○빌딩 굴착공사

□ 피재자 : 착암공, 51세

□ 사고유형 : 충돌

□ 피해정도 : 사망

□ 굴착면에 돌출된 경암 천공작업을 마치고 지상층으로 이

동하기 위해 굴착작업을 하고 있는 백호우 뒤편으로 이동하

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에 다리가 깔려 사망한 재해이다.

□ 공사규모 : 지하1층

□ 공사금액 : 247백만원

② 재해발생 상황

당 현장은 빌딩 굴착공사 현장으로 굴착공사 및 흙막이 지

보공 조립작업을 실시했다.

7:00부터 현장 출입구 우측 코너부 굴착면에 부분적으로 돌

출된 경암 천공작업을 시작했다.

14:30분경 피재자가 굴착면에 돌출된 경암 천공작업을 마치

고 지상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 백호

우(0.6㎥) 뒤편으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 무한궤도

에 다리가 깔려 사망한 재해이다.

③ 원인

-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흡

백호우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 시에는

작업자가 천공작업 후 위험반경을 완전히 벗어난 후에 후속

작업을 실시하거나, 당해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유도할 수

있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현장 내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접촉

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배치하지 않았다.

④ 책

-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실시

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하는 때는 운전 중

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 위험이 없도록 위험반경

내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유

도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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